
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 10] <개정 2015.11.30.>

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(제31조제1항관련)

1. 토양시료의 채취는 토양관련전문기관(변경)지정시 신고된 기술요원이 하여

야 하며,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도면상에 시료채취지점을 표기하고 시료채

취자가 서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시료채취를 위한 시추장비 등의 운전은 기술요

원이 아닌 다른 인력이 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기술요원은 시료채취 과정을 

감독하여야 한다.

2. 누출검사는 반드시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(변경)시 신고된 기술인력이 실시

하여야 하며, 누출검사자는 누출측정결과 보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.

3.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토양오염도검사ᆞ누출검사ᆞ토양정

밀조사ᆞ토양환경평가ᆞ위해성평가ᆞ토양정화의 검증 등 전년도 검사실적을 

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검사실

적은 당해 연도말까지의 검사결과 통보분을 의미한다.

4. 토양관련전문기관은 검사일지, 검사결과기록부, 시약소모대장, 검사신청접수 

및 결과 발송대장, 차량운행일지 등을 영업소소재지에 작성ᆞ비치하여야 한다.

5. 토양시료의 분석은 토양관련전문기관(변경)지정시 신고된 기술요원이 하여

야 하고, 「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

형식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(精度檢査)를 받은 장비를 

사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.

6.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도급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 전부를 다시 하도급

해서는 아니 된다.


